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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개인정보침해가 격히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  심

과 요구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존에 개별 법률로 규제하

던 방식에서 공공기 과 민간기 을 포 하는 기본 법제로 제정되었다. 한, 보호 상의 확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를 한 많은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 주요 국가들의 개

인정보보호법의 황에 해서 살펴보고, 국내ㆍ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

방향을 제안하 다.

ABSTRACT

With a recent rapid increase in infringement on privacy information, a need to protect privacy information is called for 

more than ever. Keeping pace with such concern and demands of the times, Korea has established and executed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September 30th, 2011. This regulation was enacted from an individually regulated method to 

a basic regulation that include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lso, the regulation includes diverse contents for the sake of 

protecting privacy information by expanding a range of protection subjects and limiting the process of unique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this context, the study has suggested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n Korea’s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taking a look at the status on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acts from home and foreign nations and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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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정보통신망의 확 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부정

유출, 오․남용, 수집 등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개인

정보의 요성에 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국내․외 수 많은 나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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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되는 것을 근 하기 한 목 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이 제정되었다. 국내에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

에 한 법률[1]”과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

호 등에 한 법률[2]” 등 특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이러

한 방침은 해당 법에 용되지 않는 상이 많고, 보

호 범 에 한 문제  등이 존재하여,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3]”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정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 개인정보보호법들을 비교하여 국내 개인정보보

호법의 발 방향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논문

에 한 소개와 구성에 하여 설명하고, 2장에서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 황에 해 알아본다. 3장

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에 

해 비교하고, 4장에서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한 내용을 활용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

을 정리한다.

II.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 황 

정보기술이 경제  사회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도

입되고 산화된 데이터의 요성이 증 되면서 경제

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

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80년 

9월 23일에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

동에 한 국제 정책에 한 지침으로 “ 라이버시 보

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한 가이드라인에 

한 이사회의 권고”가 채택 되었다[4]. 이 가이드라인

은  세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게 되는 기틀이 

되었으며, 부분의 국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

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2.1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황

국내에서는 “공공기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이 1992년 입법화를 한 비를 통하여 1994

년 1월에 공포되었으며, 199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 의 컴퓨터로 처

리되는 정보에 한정되었고 공공기 도 국가 행정기 , 

지방자치 단체  기타 공공단체  통령이 정하는 

기 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리  이용에 

해서도 공공기 의 장에 하여 안 성  정확성 

확보에 한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OECD의 기본원칙1)을 부분 수용함으로써 외국의 

법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5].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하여 “신용정보의 이

용  보호에 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법률”과 같은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통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 다. 그

러나 이러한 개별 법률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한계

가 있어, 공공기 과 민간기 을 포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 고, 2011년 9월 30일 시행되었다.

2.2 국외 개인정보보호법 황

본 논문에서는 OECD 회원국 에서 개인정보보

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표 인 8개의 국가

인 미국, 국, 독일, 랑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일본을 선정하 다. 한 유럽지역의 개인정보보호법

을 비교하기 에 유럽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2.2.1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황

미국에서 처음 라이버시권이 등장했을 때, 라

이버시권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  권리로서 불법

행  법리로만 해석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종래의 소극  라이버시권 개념에 한 재검토가 논

의 되었고, 그 결과 극  의미로서의 라이버시권 

개념이 등장하 다[6][7].

이러한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1974년에 “ 라이버

시법(the privacy Act of 1974)”이 제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각 부분별로 개인정보 는 라이버시와 

련한 법률을 시행 이다. 용 상은 행정기 , 행

정기 의 수탁업자,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법인  

민간인 등 각 부분별로 구분되어 진다. 이러한 제정법

은 헌법이나 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보호를 해당 

1)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국내 용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Application)과 

국제 용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Interna-

tional Application)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국내 용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8가지의 원칙, 즉 ①수

집제한의 원칙 ②정보 정확성 원칙 ③목 명시의 원칙 

④이용제한의 원칙 ⑤안 성 확보의 원칙 ⑥공개의 원

칙 ⑦개인참여의 원칙 ⑧책임의 원칙을 통상 으로 

OECD 정보보호 8원칙 는 OECD 라이버시 원칙 

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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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라이버시 원

칙을 확립하고 있다. 라이버시법의 경우 개인의 정

보통제권을 인정하여 개인에 한 어떠한 기록도 행정

기 에 의하여 수집, 보유, 이용 는 배포되는 것을 

개인의 서면청구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

칙 으로 지하고 있다.

한 미국은 유럽연합과의 이해와 통상을 진하고

자 1998년 11월에 “OECD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

여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를 한 “세이

 하버 원칙(Safe Haber Principles)”을 제시하

여 미국 기업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련 사항을 

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8].

2.2.2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황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원회는 

1990년 7월 개인정보보호를 목 으로 “개인데이터 처

리에 련된 개인 보호에 한 이사회 지령 제안”을 유

럽연합 이사회에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

인 규정인 “개인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 on 

Privacy Protection)”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회원

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와 

련한 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며 유럽 국가 간 개인정

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진하기 해 제정된 것이다. 

한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수

에 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해서

는 개인데이터 이 을 지하고 있다[9].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채택됨에 따라 유럽연합 가맹

국들은 이에 한 국내법의 정비를 단행하 는데, 이

탈리아가 1996년 12월 31일에 개정한 것을 비롯하

여, 2001년 5월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이 성립되기

까지 부분의 유럽연합 가맹국들이 이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반을 상으로 보호법제가 정비되었다

[10].

2.2.3 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황 

국은 개인정보보호를 하여 1984년 “데이터보

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을 제정하 다. 

이 법은 처음 제정 당시 보호 상을 “어떤 목 을 하

여 주어진 명령에 따라 자동 으로 연산하는 장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된 것”으로 한정하

여, 수작업에 의한 정보는 제외하 다. 그러나 1998

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이행하기 하여 

법을 면 개정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정보도 포함하

게 되었고, 신고 제도를 채용하 으며 용 상도 확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 다[11].

2.2.4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황 

독일은 세계 최 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된 

1970년 Hessen 주의 정보보호법과 1974년 Rhe-

inland-Pfalz 주의 정보남용 지법에 이어 1977년

에는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 Bundesdaten-

schutzgesetz)”을 제정하 다. 연방데이터보호법은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개인에 한 데이터의 남용 방

지에 한 포 인 법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

고, 이를 기 로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

다[12][13].

이 법은 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 결, 정보와 통

신기술의 발달, 연방데이터보호법의 용을 통하여 제

기된 문제 으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0년 12월에 개정되었고, 2003년 1월 14일 유럽

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반 하기 해 다시 개정

되었다. 

연방데이터보호법은 개인정보 정의에서부터 정보주

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각종 의무, 제3국으로의 정

보이 , 비디오감시, 익명성, 스마트카드, 민감한 정

보의 수집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에 하여 공 ․사  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한 법체계에서 보호하고 있다. 

2.2.5 랑스의 개인정보보호법 황 

랑스는 최 의 정보보호에 한 법률로 1978년 

1월에 제정된 “정보기술, 자 일  개인의 자유에 

한 법률”이 있고, 1978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법

률으로 “정보기술  자유법(Information Tech-

nology and Liberty Act of 6 January 1978)”

이 있다. 이 법은 공공기 과 민 기 을 모두 포함하

고 있으며, 개인정보 역시 형식에 계없이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 하고 있다

[10][14].  

이 법률은 1995년 10월 24일 유럽 법령 95/ 

46/EC의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해 랑스 법으

로 제정 되었고, 2004년 8월 7일 발표에 이르기까지 

6차례의 변화를 겪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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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법 황 

스웨덴은 1973년 정보법(The data Act, 1973)

을 체하기 하여 1998년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Act 1998)을 제정하 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심으로 타국의 입

법례와 유사하게 제정하 다[15]. 

스웨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용어들에 한 정의

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취 에 한 포 , 무분별한 

용을 사 에 차단하 고, 개인정보의 한 이용과 

보호에 을 두었으며, 개인목 에 의한 개인정보처

리에 해서는 용 상에서 배제하여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 다. 

2.2.7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 황 

캐나다 권리장 은 1960년 이래로 캐나다 국민의 

기본  인권을 규정한 최 의 연방법이다. 이후, 민간

역까지 확 한 “캐나다인권법(CHRA : Cana-

dian Human Rights Act)”이 입법화 되었고, 

1983년 7월1일부터 “ 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발효되어 연방 라이버시 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목 은 정부기 이 보유한 국민에 한 개인정보와 사

생활을 보호하고 한 이들에게 이 정보에 근하도록 

하는 권리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5]. 그리고 민간부

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 히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극 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일반법을 가지고 있

는 유럽과는 달리 공공기 과 민간기 을 분리하여 제

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6]. 

2.2.8 호주의 개인정보보호법 황 

호주의 OECD와 EU 등에서 국제 으로 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방 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8)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각 주 마다 라

이버시 보호를 한 법률이나 기구 역시 각각 운 하

고 있다. 이 법은 라이버시 보호를 한 입법의 필

요성이 두되어 1988년에 연방 라이버시법을 제정

되었고, 1990년 라이버시법 개정법과 2000년 민간

역 라이버시 수정법의 제정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크게 국가 라이버시 원칙(Na-

tional Privacy Principles)과 정보 라이버시 원

칙(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으로 구분되

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0][16]. 

2.2.9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황 

일본은 1980년  OECD 가이드라인의 향과 

1990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

호의 필요성이 두되자 정보통신기술본부를 1998년 

11월에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한 책 마련에 

착수하 다. 이후 “고도 정보통신사회 추진 략본부

(IT 략본부)”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

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2000

년 10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이 간 발표되었고, 

2003년 5월 개인정보보호 련 5개 법안이 제정되었

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련 5개 법안은 공공기 과 

민 기 을 포 하는 기본법제인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과 공공기 을 상으로 하는 “행정기 이 보

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정보공

개․개인정보보호 심사회 설치법”, “행정기 이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계 법률의 정비 등에 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17].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공포되어 2005

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2009년 6월 개정되

었다.

III.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 비교분석소단원 

 소소단원 작성기법

본 장에서는 재 국내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의 효과 인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한 국외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교시 개인정보보호 수 을 개선하는 것을 

심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표 인 8개 국가를 선정하 다. 선정된 8개 국가

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형태, 용 상, 용 범

와 개인정보보호기 을 특징으로 잡고 비교, 분석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을 

선정하고 한 용을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단, 미국의 경우, 각 분야에 따라 개별 으로 법률이 

용되어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항목에서 제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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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칭 법 형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

국 데이터보호법 일반법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 일반법

랑스 정보처리 일  자유에 한 법률 일반법

스웨덴 개인정보법 일반법

캐나다
라이버시법

특별법
개인정보보호  자문서법

호주 연방 라이버시법 일반법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 일반법

그 외 4개 법률 특별법

[표 1] 국내․외 비교할 법률 명칭  법 형태

용 상 외규정 법률 내용

국내 공공․민간기
언론, 종교단체, 친목 단체, 

국가안보 등

-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5항)

(개인정보 일을 운용하기 하여 스스로 는 다른 사람을 통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 , 법인, 단체  개인 등)

국 공공․민간기
언론, 술, 문학, 국가안보, 

범죄, 과세, 규율, 보건, 교육 등

- 데이터 리자, 데이터 처리자(제1조 1항, 5조)

- 국으로 정보를 이 할 목 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자(제5조) 

독일 공공․민간기 비상업  목 의 민간기

- 연방 공공기 (제1조 2항)

- 민간부문 경우, 문 , 상업  목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

고 이용하는 경우(제1조 2항 3호)

랑스 공공․민간기
술, 국가안보, 범죄, 방송, 

테러 등

- 자동기명정보처리

자동방식에 의하여 행하는 수집, 기록, 작성, 조회, 달 등 모

든 작업(제5조)

스웨덴 공공․민간기

다른 국가간 정보 송만 

민간기 , 연구,

보건, 법죄 등

- 스웨덴에 거주하는 개인 정보 리자(제4조)

- 장비가 스웨덴 내에 있는 경우(제4조)

- 다른 국가간 정보 송을 해 사용하는 경우 제외(제4조)

- 비 리 조직은 개인정보를 자체 으로 처리 가능하나, 제3자 

제공의 경우, 명시 으로 동의해야함(제17조)

캐나다

공공기
법  조사, 국립 기록원의 기록 

목 , 원주민들의 요구 등 

- 정부기 (제2조 목 )

캐나다 정부의 부, 주의 부, 그 외 법령에 나온 기구  사무소

(제3조)

민 기
비상업  활동, 정 반, 범죄, 

한 상황 처, 학술 등

- 상업  활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

(제4조 1항)

- 라이버시법에 용되는 정부기  제외(제4조 2항)

호주 공공․민간기 -

- 연방  수도자치구의 정부기

- 비 리단체를 포함하는 개인, 법인, 트 쉽, 비법인단체, 트

러스트 등

일본 공공․민간기
5,000명 이하의 개인정보 

취 사업자, 등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취 사업자”(제2조 3항)

국가기 ,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그 

밖의 민간업체

- 5,000명 이하 취 사업자는 제외(시행령 2조)

[표 2]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의 용 상

3.1 법률 명칭  법 형태

세계 각국의 법률의 용범 가 특정부분에 한정되

어 있거나,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하여 포 인 용

범 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 이나 민간기 에 제한이 

없이 포 으로 용되는 법률을 “일반법”이라 하고, 

특정한 기 , 분야, 행  등으로 국한되어 용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하 다. [표 1]은 세계 각국의 개

인정보보호법과 해당 법의 용범 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 다. 

3.2 개인정보보호법 용 상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의 용 상을 비교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용되지 않는 사각지 가 발

생하고 있는지에 해 알아본다. [표 1]에서 구분한 

형태로 “일반법”의 경우 공공기 과 민간기 을 포

하여 법률을 용하고, “특별법”의 형태를 취하는 캐나

다는 공공기 과 민간기 을 구분하여 법률을 따로 

용하고 있다. [표 2]는 법 형태에 따라서 국가별 “개인

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용 상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법”으로 공공기 과 민간기 을 포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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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사자정보
포함여부

법인정보
포함여부

해당 법률 내용

국내 △ X

- 살아 있는 개인에 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제2조 1항)

- 법인의 정보는 제외(가이드라인)
- 사자의 정보가 유족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용 될 수도 있음(가이드라인)

국 X X - 개인데이터: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한 정보(제2조)

독일 X X
- 자연인의 인 ․물  계에 한 일체의 정보
- 사자(死 ) 는 법인의 정보는 제외(제3조)

랑스 △ X
- 형식에 계없이 직  는 간 으로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
- 사자정보가 유족과 계를 가진 경우 용
- 법인정보는 보호 상에서 제외(제4조)

스웨덴 X X - 자연인에 하여 직․간 으로 련이 있는 정보

캐나다 △ X
- 그 형태가 어떤가를 불문하고 식별가능한 개인에 한 정보
- 사자정보도 용(20년 이 )
- 법인정보 제외

일본 X X
-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제2조 1항)

O: 체포함,  △:제한 으로 포함,  X:포함하지 않음

[표 3]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에 따른 용범

용범

국내
-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 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제2조 4항)

(정보의 처리 형식이나 처리 매체에도 제한이 없다)

국
- 자동처리형식으로 처리되는 것
- 자동처리 목 으로 기록해놓은 것(수작업)
- 구조화된 수동 일링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인정보(수작업 데이터)(제1조)

독일
- 자동화된 체로 구체  특성에 따라 평가할수 있는 개인데이터 일(제3조)
- 비자동화 데이터 일(수작업데이터)

랑스
- 자동방식에 의하여 행하는 기명정보
- 모든 작업  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제5조)

스웨덴 -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계없이 개인 정보와 련된 작업 는 일련의 작업 과정(제3조)

캐나다 - 그 형태가 어떤가를 불문하고 식별가능한 개인에 한 정보(연방법 2조)

일본
-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 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잇도록 체계 으로 구성한 것
- 그 외에 특정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잇도록 구성한 것(제2조 2항)

[표 4]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방법에 따른 용범

외규정을 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국내를 

비롯하여 분분의 국가들이 비상업  목 인 언론, 

종교단체, 친목, 국가안보, 보건 등을 외항목으로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민간기 에 해서 

문 , 상업 으로 업무상 목 으로만 이용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 목 으로 이용

하더라도 취 하는 개인정보가 5천명 이하인 경우 

용 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국가들에 용 상에 한 

사각지 가 범 하다.

국외로 송되거나 송받은 개인정보에 해서 제

한하는 국가도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국외 기업이

라도 개인정보를 취 하는 장비가 스웨덴에 있으면 해

당 법률에 용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간에 

계 역할만을 할 경우에는 용되지 않도록 하 다. 

국의 경우에도 정보를 이 하려는 목 으로 처리하는 

기업에 해서는 법률을 용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3.3 개인정보의 용범

개인정보의 용범 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정보주체의 범 를 어떻게 명시하느

냐에 따라 달라지며,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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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에 따라 어디까지 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

라진다.

3.3.1 정보주체에 따른 용범

[표 3]은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범 를 규정하고 있는 표이다. 각 법에서 개인주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인정보와 사자(死 )의 

정보를 보호 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결정되고, 개인정

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범 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를 포함한 부분의 국가에서 “자연인”, “살아

있는” 이라는 용어를 통해 생존해 있는 개인에 한 정

보를 정의하고 있으나,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국, 

스웨덴 등에서 법인정보와 사자정보에 해서는 명시

하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해 독일, 랑스, 캐나다 등은 

법인정보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자 정보는 보호 상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

우에는 명시 으로 사자정보를 용하고 있으며, 오스

트리아와 덴마크의 경우에는 법인정보도 용 상에 

포함하고 있다. 

3.3.2 처리방법에 따른 용범

기 개인정보 련 규정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

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제한 인 범 를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컴퓨터의 정보가 오 라인 출력물로 변환

되어 이용되거나, 수작업으로 작성된 문서들에 개인정

보가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범 를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용범 를 확 하여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즉 

자동처리된 정보와 수작업에 의한 개인정보를 모두 포

하고 있다. [표 4]는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따른 용범 를 나타낸다. 

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형식 뿐 아

니라, 수작업 데이터에 해서도 법이 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4 개인정보보호기  

부분의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 로 정립

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 을 설립하

여 운 하고 있으며, 그에 한 사항 한 개인정보보

호법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개인정보보

호법에 명시된 보호기 을 상으로 [표 5]로 비교하

다. 개인정보보호기 은 운  형태에 따라 문․

독립  형태, 행정부 형태, 민간단체형태로 나 어 볼 

수 있다.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감독 기구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개인정보보호를 해 독립 으로 활동

하고 있는 많은 기 들이 있다. 표 으로 국제  기

인 PI(Privacy International), 캐나다 국회의 

직속 명령을 받아 활동하는 Privacy Commi-

ssioner, 미국의 개인정보보호기 인 EPIC(Elec-

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과 AC-

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와 비슷한 사례로 독립된 개인정보보

호기  없이 자상거래를 주도하는 JIPDEC(Ja-

pan Information Processing Development 

Center)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5].

 

3.5 특징  시사

[표 6]은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시사

에 해서 정리하 다. 부분의 국가가 ”OECD 가

이드라인“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기 로 하

으나, 국가의 특성에 따라 법률의 특징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의 경우, 신고제도가 국의 정보보호제도의 

가장 핵심 인 내용으로 모든 회사, 기  등에서 그들

이 리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고 분리하여 

제정한 것은 부문간 성격차이 때문이다. 민간기 이 

상인 “개인정보보호  자문서법”은 기술  측면

에서 근하여 민간기 에서 개인정보의 취 행 를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으며, 한 정보공개와 정보보

호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모두를 실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나 국처럼 공 부문과 민간부

문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국가의 행

정기 ,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취 사업자에 하여 각각 그 분

야에 특성을 고려한 법 조치를 강구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수 을 향상

시키기 해서, 표 인 8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들과 ’법 형태’, ‘ 용 상’, ‘ 용 범 ’,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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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 명 역할 형태

국내

- 개인정보보호 원회(제

7조)

- 개인정보보호에 련된 정책, 제도, 법령에 해 운용, 해석, 향평가 

결과, 의견제시 등에 한 사항(제8조)
문․독립

- 행정안 부

- 행정안 부장 은 기본계획을 효율 으로 수립·추진하기 하여 개인

정보처리자의 법규 수 황과 개인정보 리 실태 등에 한 자료

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제11조)

- 행정안 부 장 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 기 , 개인정보 침해의 유

형  방조치 등에 한 표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 지침”이

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수를 권장(제12조)

행정부

국 - 데이터보호 (제6조)

- 보호 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함(제17

조)

- 데이터 보호 제 7원칙을 따르기 해 취해진 조치에 한 일반  설

명을 보호 에게 통지해야 함(제18조)

문․독립

독일
- 연방데이터보호 원

- 연방정보보호청(3장)

- 연방 공공기 의 법률 규정  기타 데이터 보호 규정 수 여부를 

감시(제24조)

- 연방 원의 감시는 문 이거나 특정한 공무상의 비 , 특히 세법

(Tax Code)에 의거한 세무상의 비 을 가지는 개인 데이터 주체까

지 확

- 데이터 보호를 개선하기 하여, 특히 개인 데이터의 처리, 사용에서 

발견된 부 합성을 시정하기 하여 감시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

문․독립

랑스
- 국가정보처리자유 원회

(2장)

- 원회는 독립된 행정기 (제8조)

- 기명정보처리에 응용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이 법률의 수에 한 감

독업무를 담당

- 통제권을 행사

문․독립

스웨덴 - 정보조사원(제43조)

-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해 정부가 임명한 기

- 개인 정보 리자가 행하는 보안 조치를 결정(제32조)

- 개인 정보 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에 서면으로 통보(제36조)

- 처리되는 개인 정보에 근 가능, 개인정보의 처리  보안에 한 

정보 서류를 취득 가능, 개인정보의 처리와 련된 시설에 근 가능

(제43조)

문․독립

캐나다

- 개인정보은행 - 정부기 이 통제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은행에 포함 행정부

- 연방 라이버시커미셔

- 캐나다 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행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담당

- 각종 불만사항이나 신고 수, 사실 조사 등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침해여부, 법규 수여부 등에 한 조사  감독

- 개인정보 련 문제에 한 정보 제공

- 정책  입법 자문 등

문․독립

호주

- 연방 라이버시커미셔

- 연방 라이버시 원회

(제4장)

- 연방 라이버시커미녀서 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며, 

주차원의 문제는 주에서 설립한 라이버시 커미셔 가 다룸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개인,법인, 비 리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역

할을 함께 담당

- 법집행기 , 공공기 , 민간기 의 개인정보 제공 감시

- 세 정보보호

문․독립

일본
- 주무 행정부처

- JIPDEC

-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개인 정보의 취 에 하여 보고를 

요구(제32조)

- 개인 정보의 취 에 하여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음(제33조)

- 반 행 의 지, 기타 반을 시정하기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임을 권고할 (제34조)

행정부

[표 5]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보호 기

기 ’에 해서 비교하 다. 부분의 국가들이 개인

정보보호법은 모두 포 할 수 있는 ‘일반법’의 형태로, 

살아있는 개인을 개인정보 주체로 하고 있다. 외로 

독일, 랑스, 캐나다는 법인 정보는 제외하지만, 경

우에 따라 사자 정보를 보호 상으로 포함하고, 오스

트리아와 덴마크의 경우에는 법인정보와 사자정보 모

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의 국가에서 컴퓨터

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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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국내 - CCTV에 한 개인정보보호 법률

미국
- 자율규제방식

- 세이  하버 원칙을 통한 국제표  부응

국 - 신고제도

독일
- 각 주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을 우선 용

스웨덴 - 행정의 투명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캐나다

-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고, 분리하여 제정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동시규정

- 캐나다의 원주민을 한 항복이 별도로 존재

호주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용되는 정보보

호원칙을 별도로 규정

일본

- 법률구성  체계상 특징

- 민간부분규제의 경우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율 규제

[표 6]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 ’의 경

우, 국내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독립 인 보

호․감독기 이 법에 명시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의 경우, 독립된 기 은 보호․감독을 한 기 으로 

보기는 힘들며, 행정안 부에서 감독기  역할을 수행

하고 있어 독립 인 개인정보보호기 이 필요하다.

IV. 개인정보보호법의 발 을 한 제안

4.1 개인정보 문 보호․감독기 의 필요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 황과 비교분석한 자료

를 통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늦게 제정되어, 많은 국가들의 

특징과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 으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개인정보호법에는 개인정보보호

를 한 보호․감독기 에 해서 언 하고 있지 않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서 언 하고 있는 “개인정

보보호 원회”의 경우에는 독립 인 기 이나 제8조 

“개인정보보호 원회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정보보호에 련된 정책, 법령, 제도를 발 시키고,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 으로, 공공기 이나 

민간기 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감독하고 보호하

는 기 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개인정

보보호 수 을 향상시키기 해 개인정보보호를 담

하는 독립 인 보호․감독기 이 필요하며, 국외 개인

정보보호법들처럼 개인정보보호․감독기 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 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특히, 독립 인 개인정보보호 보호․감독기 은 유

럽연합과의 교류를 해서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개

인정보보호지침 제28조에 “모든 국가는 국내에 개인

정보 보호에 한 유럽 지침의 수를 감독할 감독기

구를 두어야 함[18]”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가 개

인정보 보호ㆍ감독기구가 “완 한 독립성(complete 

independence)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독립성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감독

기 을 두어 한 응을 해야 한다. 

4.2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에 맞는 특별법의 개정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

에 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에 포함되어 

개인정보가 보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에 

용되지 않는 사각지 가 발생한다는 가장 큰 문제

을 가지고 있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은 폐지되었으나, “정보통

신망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 

등은 여 히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그 안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에 특별법보다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제가 강화하

으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강화된 “개인정보보법”이 있어도 특별법인 “정보

통신망법”에 용되어, 보다 약한 규제나 처벌이 용 

된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은 개정되었으나, 아직 개인정

보보호보법에 비해 규제가 미흡하다. 다른 특별법들도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수 의 향상을 해 기존의 문제

을 도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용하거나 그에 합

당한 개정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 을 한 방안을 제

시하기 해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의 황을 살펴

보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국내 개인정

보보호법의 발 을 해 문 인 개인정보보호 기구

에 한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에 맞는 특별

법의 개정, 정보주체에 한 교육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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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한 발 도 필

요하다. 향후 정책 인 발 방향 뿐만 아니라, 제도와 

기술  수단이 함께 뒷받침 되는 발 방향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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